
심사보고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심사경과1. 

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. : 2024. 8. 23. 강남구청장 복지정책과( )

 나 상정의결.  

   제 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 차 회의- 322 1 (2024. 10. 14.)

    원안가결“ ”

제안설명 요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2. ( : )

가 제안이유 . 

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 2 (2024. 12. 31.

에 따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) , , 字

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

재위탁하고자 함.

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 「

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 승인 및 동의 에 따라 강남구 5 ( )」

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

나 주요내용 . 

위탁사무명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  : ( , 

종합사회복지관)

민간위탁 필요성  

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  - 

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     

여 대응하고 민 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, ( )· ( ) ·民 官

애인 등 저소득 취약 가구에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

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

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.

운영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  - ·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     ·

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, , 

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· . 

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

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   - 

종합사회복지관 대 기능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  - 3 ( , , ) 

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   - 

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민간위탁 기간 년   : 5 (2025. 1. 1. ~ 2029. 12. 31.)

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  - : 21 2



 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민「 」

간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 여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의 전문, 

성 효율성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, , 

로 보임. 

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: 

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 

총 소요예산 천원 년 년 년  - : 14,035,192 (5 , 2025 ~2029 ) 

시비 천원 구비 천원 년 기준 매년 증가율 반영   - 13,670,500 / 364,692 (2025 5% )

단위 천원( : ) 

기관명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
비고

구비사업( )

합계 14,035,192 11,882,494 1,298,435 854,263 ‘25~’29

강남종합

사회복지관
7,096,673 6,062,413 738,086 296,174

특화사업

년 2025

기준( )
1,284,319 1,097,144 133,575 53,600

대청종합

사회복지관
6,938,519 5,820,081 560,349 558,089

목욕탕운영

특화사업
년 2025

기준( )
1,255,697 1,053,288 101,409 101,000

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: 

다 참고사항 . 

  관계법령

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  - 34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  - 21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   - 5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   - 5

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미영3. ( : )



  한편 기존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이 자로 만료될 예정 , 2024. 12. 31.

이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수탁자 모집공고 계약 심사 및 체결까지, 

의 소요 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복지서비

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
  또한 최근 년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, 3 1)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쳐  

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바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탁기관에 , 

대한 사업 이행 실태 인사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, ·

함께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

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.  .「 」

1) 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일부 발췌 2024 출처 강남구청 홈페이지( : )

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협약 체결 후 사업자에게 전임하는 업무 담당자 해태 협약은 양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를   , ·○ 

발생토록 하는 법률행위임에도 협약의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재와 협약내용 미숙지로 전례를 답습하는 관행 등에기, 

인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사항이 확인됨 , 

또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업수행 회계관리 등 위탁사무의 이행 단계와 주관부서의 관리 감독 단계에서 부적정 처  , ·○ 

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위탁사무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 마련 및 주관부서 담당자의 직무교육 

등이 요구됨

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4. : “ ”

토론 요지 없음5. : “ ”

심사결과 원안가결6. : “ ”

소수의견의 요지 없음7. : “ ”

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8. : “ ”



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「 」

의  안

번  호

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연월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출   자 강남구청장

제 출 부 서 복지정책과

제안이유1. 

 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에 . 2 (2024. 12. 31. )字 따

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, , 역량

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.

나 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「 민 

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5 ( )」

자 함.

주요내용2. 

가 위탁사무명 .  :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( , )

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. 

 ○ 추진 근거 

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 - 34 ( )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   - 21 2( )

 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관리 운영의 위탁5 ( · )

 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승인 및 동의5 ( )

  ○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

     -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
     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 

하고, 민 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( )· ( ) 民 官 노인 장애인 등 · 저소득 

취약 가구에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 



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

운영이 적합함.

     - 운영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·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      ·

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, , 객관적인 실적  

평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· . 

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. 

  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 - 

종합사회복지관 대 기능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    - 3 ( , , ) 

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     - 

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     

 라 위탁시설 개요 .  

  

위 치 도    ○ 

강남종합사회복지관 [ ]

- 개포 동은 영구임대아파트 대치 단지 세대 가 위치3 ( 1 _1,623 ) .
    지역 내 재건축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혼재된 지역특성을 보이고 있음, , .

개포 동 지역 노인인구 비율 과 인가구 비율 이 매우 높음- 3 (41.7%) 1 (42.0%) . 
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양재천 대모산 전철역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- , , , , , 

고 있어 거주하기 편리하고 만족도가 좋은 지역임.

 



대청종합사회복지관 [ ]

 일원 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임대 분양 혼합단지와 일반주택 구역으로 구분1 +  

혼합 임대아파트 세대 중 임대아파트 세대    2,934 2,214
 일원 동 세 이상 노인인구 초고령화 독거 노인세대 중 저소득 독거어르신  1 65 25.2% (

차지71.8% )
 인근 주민 기피시설 위치 강남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천물재생센터 : , , 

 마 민간위탁 기간  . 년 : 5 (2025. 1. 1. ~ 2029. 12. 31.)

     -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: 21 2

 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

  사 소요예산. 및 산출근거  

    ○ 총 소요예산 천원 년 년 년: 14,035,192 (5 , 2025 ~2029 ) 

     - 시비 천원 구비 천원 13,670,500 / 364,692 ( 년 기준 매년2025 증가율 반영 5% )

 

11,882,494 1,298,435 854,263 

년 기준2025 ( ) 1,284,319 1,097,144 133,575 53,600

년 기준2025 ( ) 1,255,697 1,053,288 101,409 101,000



산출내역○ 

강남종합사회복지관 [ ]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노

무

비

기 본 급 744,720,840 57.98

서울시 사회복지시설 
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

제

수

당

연장근무수당 50,632,440 3.94

관리자수당  2,400,000 0.18

가족수당 15,600,000 1.21

정액급식비 27,360,000 2.13

명절휴가비 74,353,200 5.79

기타후생경비  6,900,000 0.53

퇴직적립금 76,255,692 5.94

보

험

료

국민건강보험료 31,469,260 2.46

국민연금보험료 41,936,785 3.27

고용보험료 14,989,550 1.17

산재보험료  8,387,357 0.66

장기요양보험  2,139,137 0.17

소    계 1,097,144,261 85.43

②

운

영

비

경

비

여비  2,000,000 0.15

수용비 및 수수료 29,302,000 2.28

공공요금 25,826,000 2.01

제세공과금 11,220,000 0.87

차량비  5,257,000 0.42

연료비 12,000,000 0.94

교육비 11,600,000 0.90

기 타 경 비 36,370,000 2.83

소    계 133,575,000 10.4

사 업 비 ③      53,600,000 4.17

지출원가 합계( = + + )① ② ③   1,284,319,261 100

수
입 
원
가

입장료 이용료 ·④              0 0

사용료 ⑤              0 0

사업수입 ⑥     167,098,000 100
사회교육 장애아동 재활치료 강사료 , 

및 운영비로 수입금의  집행82% 

수입원가 합계( = + + )④ ⑤ ⑥     167,098,000 100

위탁비용( - )   1,117,221,261



대청종합사회복지관 [ ]

구             분 금   액 구성비(%) 산 출 근 거

지

출

원

가

①

인

건

비

노

무

비

기 본 급 718,006,000 57.16

서울시 사회복지시설 
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

제

수

당

연장근무수당 48,709,000 3.88

관리자수당 2,400,000 0.19

가족수당 8,400,000 0.67

정액급식비 27,360,000 2.18

명절휴가비 71,673,600 5.71

기타후생경비 16,400,000 1.31 -

퇴직적립금 73,045,717 5.82 -

보

험

료

국민건강보험료 30,103,700 2.40 -

국민연금보험료 38,213,400 3.05 -

고용보험료 6,165,100 0.49 -

산재보험료 8,913,900 0.71 -

장기요양보험 3,898,400 0.31 -

소    계 1,053,288,817 83.88

②

운

영

비

경

비

여비 국내 국외( / ) 1,000,000 0.08 -

수용비 및 수수료 29,549,000 2.36 -

공공요금 15,000,000 1.19 -

차량비 5,520,000 0.44 -

제세공과금 12,825,000 1.02 -

기타운영비 37,515,000 2.99 -

소    계 101,409,000 8.08

사 업 비 ③ 101,000,000 8.04 -

지출원가 합계( = + + )① ② ③ 1,255,697,817 100

수
입 
원
가

입장료 이용료 ·④ 0 -

사용료 ⑤ 0 -

사업수입 ⑥ 14,400,000 100 -

수입원가 합계( = + + )④ ⑤ ⑥ 14,400,000 100

위탁비용( - ) 1,241,297,817

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. : 



참고사항 3. 

가 관계법령    .       

  ○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4 ( )

제 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34 ( ) ( “ ” )① 

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ㆍ

 ⑤ 제 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 1

 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 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5⑥ ㆍ

으로 정한다  .

  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21 2( )

제 조21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( ) 34 5①  

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( “ ”

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) . ,  

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

하지 않을 수 있다. 

  ② 제 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

이하 위탁기관 이라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를 둔다( “ ” ) ( “ ” ) . 

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1  

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 조의 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, , , 27 2 (

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 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) , 2 . 

 

  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5 (관리 운영의 위탁· )

제 조관리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5 ( · )  34 5①  

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· . 

② 제 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1 · 「  

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의 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21 21 2 , 」 「

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. 」

③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5 「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9」 

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 

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( “ ”

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) 다만. ,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

것으로 본다. 



 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조승인 및 동의5 ( )

제 조의회동의 및 보고5 ( ) 

구청장은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  4 1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 

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

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

나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  . 

구  분 소유주 계
운영방식

직영 민간위탁 법인운영

합    계 99 - 85 14

서울시 市 1 1 -

자치구

합 계 98 84 14

구 54 54

법인 14 - 14

SH·LH 30 30

 다 민간위탁금 재원  .  

시 비   인건비  기본인력 명 지원(19 )      운영비  시설 규모별 등급 차등지원 5

구 비 특화사업비 목욕탕운영비 대청  , ( ) 

작성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사회복지 급 정란정 : 7 (☏ 02-3423-5789)


